
회원가입문의 : 02) 829-7575(세리처리는 세무박사) FAX : 02) 718-8565, 인터넷으로 신청 : www.eanse.com
부산·경남 (051)642-3988/ 대구·경북(053)654-9761/ 광주·호남(011)9212-3837/ 대전·충청(010)3409-2427/ 수원·안산(010)5255-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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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분야

고객이 제공받는 인적·물적서비스
① 재경전분야 상담·자문·컨설팅서비스(전화, Fax, 면담)

② 주·월간 정기간행물 우편 ③ on-line 인터넷과 Q&A

④ 조세법전 등 단행본 택배  ⑤ 동영상 강의  

회원명칭과 포함범위 및 매월회비(단위:만원)

재경고문
정회원

핵심기본
정회원

아카데미
준회원

저널구독
회원 상세내역과

탁월한 특장
월 100만원 연 66만원 연 54만원 연 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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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간안세재경저널(재경컨설팅·재무경영전략지) ○ ○ ○ ○ 명품주간컨설팅지

② 재경인터넷포탈서비스：www.eanse.com 클릭 ○ ○ ○ ○ 누구나 무제한 활용

③ 회계세무경영 동영상강의 400강좌 100시간 ○ ○ ○ ○ 전직원 교육훈련 활용 가능

④ 세무박사조세법전(단행본, 2도, 순한글, 3단대사) ○ ○ ○ 모든조세법률 3,500쪽 이상

⑤ 기업경영회계경리분개(재경회계실무, 계정과목 해설) ○ ○ ○ 재경분야실무전임직원용(월간 형태)

⑥ 기업경영조세전략(핵심세법요약, 세무신고와 처리) ○ ○ ○ 관리직 언제나 필수휴대품(월간 형태)

⑦ 국제회계나 일반기업회계기준(전직원 handbook) ○ ○ ○ 회계기준서·분개사례·재무제표(월간 형태)

⑧ 오늘 30분이내 Q&A의 온라인 문서 회신 답글 ○ ○ 온라인 상시 재무고문, 30분 내 ASAP 즉시 답신받음

⑨ 즉시전화·방문·Fax·E-mail 방법의 상담자문 ○ ○ 일시적 외부세무자문역할, 여러명 통화가능

⑩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전직원교육훈련·법무저널) ○  ○ 인사·총무·재무·노무·기업법무, 매월 특집

⑪ 365세무·회계수첩(재경실무자 세무관리핵심정보) ○  ○ 매일점검 핵심내용, 회계재경직 현장업무 휴대용

⑫ 회계사·세무사·재경컨설턴트·고문역 정규파견 ○ 각 회원·고객업무 특성에 가장 친숙한 전담 회계사 배정·정기방문 가능

④ www.eanse.com④ www.eanse.com

               재경인터넷포털

                   사이트 무제한 제공

① 주간 안세재경저널① 주간 안세재경저널

CEO·CFO·COO 등의

핵심 경영정보

② 오늘 ② 오늘 

30분내 30분내 

Q&AQ&A

            ③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③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전직원 교육훈련학습내용

인사·노무·법무정보

        ⑥ 즉시전화·방문·FAX·⑥ 즉시전화·방문·FAX·

    E-mail 상담자문 등    E-mail 상담자문 등

(스마트폰 상담 가능)

⑧ 기업경영회계경리⑧ 기업경영회계경리

실제거래사례 예시·계정과목

                         해설·재무제표 작성

⑩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⑩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중소기업회계기준 제공중소기업회계기준 제공
⑪ 민법 상법 등⑪ 민법 상법 등

(월간저널로 편집)(월간저널로 편집)

⑨ 회계세무재무경영강의⑨ 회계세무재무경영강의

  동영상 400강좌 100시간

     ⑦ 기업경영조세전략⑦ 기업경영조세전략

세법개요 실용 내용

⑤ 세무박사 조세법전⑤ 세무박사 조세법전

3단대사식·3500쪽·순한글

안세안세··안건안건

핵심기본회원

829-7575

안세회계법인+안건조세정보의 핵심기본자문회원(매월 5만원)

Online+Offline+Consulting알찬알찬

11가지 혜택11가지 혜택

세무

회계

경리

재무

자금

관리

기획

인사

총무

법무

재경

M&A

경영

교육

추가

단행본

·

필수

서적

특별상담

비공개

Q&A는

월 9만원
[세무박사
조세법전]

[세무회계
경영수첩]

[일반기업
회계기준]

(월간 형태) 

[기업경영
조세전략]

[중소기업
회계기준]

(월간 형태)

[상법 전문]
(월간 형태)

[민법 전문]
(월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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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회계법인

02-829-7557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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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주간지名品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CFOCFO··회계실무자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조세전문가  정보

CMO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사업자 단위 부가세 신고납부인 경우의 부가세 매

출·매입명세

•기업 거버넌스의 이해(3): 실행(Implementation)

•법인세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수정신고 또는 감

액경정청구를 하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산불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유예 등 

적극 실시

•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 양도 후 국내법
인에게서 받는 일시금은 국내원천사용료소득임                          

        (p.13)  

 

eAnSe.comeAnSe.com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경영박사

조세조세
저널저널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 사업자 단위·총괄납부와 사업장별 부가세 신고납부방법간 비교  >

개념, 구분 각 사업장 단위 과세 부가세 총괄납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개념
각 사업장마다

개별신고납부

복수사업장 납부액을 

주된사업장의 

합산납부로 신청

사업장 여러개인 경우, 

본사 사업자(단위)로 

통합신고납부함(본점 등)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부가세 신고 각 개별 신고 각 개별 신고 다수사업장을 통합신고

부가세 납부
개별납부(+), 

개별환급(-)

다수사업장 

합산(+,-) 납부
다수사업장 합산납부

행위주체 각 사업장(지점) 단위 본점, 주사무소 본점, 주사무소

세금계산서 등 각 사업장 발행, 수취 각 사업장 발행, 수취
본사 등이 사업자번호로

발행·수취 총괄

내부거래
사업장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장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장간 

매출·매입의 세금계산서

발행 안함

유리·불리

적용

•사업장별 독립채산

시

•복수경영주체 유리

특정사업장은 매입 위

주로 환급(-)인 경우 

자금상쇄 편리

사업장별 성과 관리 불필요

시(중앙단일경영주체 유리

회계, 기장, 세무 통합)

통합 AI 적용

과거 아날로그 방법

(독립계산 후 

회계통합)

통장과 자금통합관리

온라인 AI 통합물류시대에 

적합

(중앙통합 컴퓨터 총괄수행)

사업장별 손익

독립채산으로 

매출·매입·인센티브 

명확 구분, 자동계산

독립채산으로 

매출·매입·인센티브 

명확 구분, 자동계산

사업장별 손익구분 안됨

(성과는 

별도 계산하여 측정함)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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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02) 829－7575
  팩스：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051) 642－3988
  팩스：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053) 654－9761
  팩스：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010) 3409－2427
  팩스：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010) 5255－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④  즉답(010-2672-2250)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⑧ CEO·CFO 경영에세이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사업자 단위·총괄납부와 사업장별 부가세 신고납부방법간 비교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사업자 단위 부가세 신고납부인 경우의 부가세 매출·매입명세 2

C E O 의  경 영 산 책 기업 거버넌스의 이해(3): 실행(Implementation)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사은품만을 별도로 판매한 경우 회계처리

- 해외 매출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대손상각으로의 처리 문의

- 기부 관련 문의

6

7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법인세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수정신고 또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자
8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세율 

-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 주요내용

10

11

직 장 인 S u r v iv a l 나태함을 극복하는 5가지 방법 12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

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에 대한 미래

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금액 상당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

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국조-3049, 2024.08.12)

-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토지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금

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615, 2024.09.10)

13

14

세 정 뉴 스 와  해 설
국세청, 산불피해지역 중소기업 7000곳에

3개월 직권 납부연장
15

마 케 팅  

Ta x  c o n s u lt i n g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 양도 후 국내법인에게서 받는 일

시금은 국내원천사용료소득임
13

세 무 정 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 산불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유예 등 적극 실시

16

45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

정환율
48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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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경영을 위해 전직원에게 알려줄 사항전직원 긴급시사해설

박윤종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양수 컨설팅
(829-7575)

전
직
원
코
너

사업자 단위 부가세 신고납부인 경우의

부가세 매출·매입명세(서식)

본사 등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
명세서

신고기간 : 2024년  제 2 기 (  7 월  1 일 ~  12 월  31 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 □□□-□□-□□□□□
			           (신청한 사업자나 본사 등의 단일번호)

사업장
(본점 및 주사무소 포함) 매  출  세  액 매  입  세  액

가산세 공제
세액

납부
세액
(환급
세액)

비 고
사업장
일련번호 상   호 소 재 지 구 분 과세

표준 세액 구분 과세
표준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기타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의제

등
기타분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기타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의제

등
기타분

합 계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기타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의제

등
기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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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거버넌스의 이해(3): 
실행(Implementation)

CEO의 경영산책 #27 /  이재권 회계사의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

이 재 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 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기업의 새로운 전략적 경영목표( 예: AI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 추진)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의 수립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기업의 
새로운 목표와 전략이 기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핵심 프로세스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관리를 통한 운영 단계에서 효율성과 품질의 향상이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전사적 관점에서 재무관리 및 리스크 관리 등의 통합 지원 프로세스가 정립 운영되어야 한다. 
동시에 글로벌 관련 법규 을 준수하고, 조직의 가치를 유지하고 보호해야 한다.

◉ 운영계획 

 기업의 전략적 목표는 조직화 및 실행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계획은 다음과 같은 전략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현실적이고 의미 있으며 관련성이 있으며 가능한 한 측정 가능한 운영 목표를 
개발한다. 다양한 행동과 활동에 대한 책임, 역할 및 기한을 설정한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목표 
달성 정도뿐만 아니라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준으로 일련의 측정지표,   또는 기준을 
설정하고, 불리한 상황 전개시 시정 조치의 기준으로 삼는다.

◉ 핵심 프로세스의 관리

 일반적으로 기업의 핵심 프로세스는 주어진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조직 내 다양한 부서와 시스템을 
포괄하는 프로세스는 정의, 관리 및 문서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목표가 설정되고, 조정된 프로세스와 활동을 보장하고 지식 전달과 품질 향상의 기초를 

경
영
진
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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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주요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이를 거버넌스 문서에 명시한다. 조직의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프로세스와 루틴을 공식화한다. 지원 프로세스와의 통합하여 
핵심 프로세스의 성공적인 실행과 관리, 통제에 기여하도록 한다. 핵심 프로세스에서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는 기업이 가치를 창출, 보호 및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도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확실성은 계획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긍정적인 결과도 의미한다. 리스크 관리는 거버넌스의 통합된 
부분이어야 한다. Best Practice 사례는 리스크 관리가 조직 전반에 걸쳐 통합되고 다른 관리 
활동과 조화를 이루는 전체적인 관점("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건전한 리스크 관리는 조직의 체계적인 건전한 문화와 태도 개발을 통해 강화되며, 이는 
전략적 및 운영적 차원에서 프로세스에 통합되어야 한다. 리스크 관리는 다양한 수준의 의사 
결정을 위한 최선의 기반에 기여해야 하며, 내린 결정이 기업의 다양한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리스크 프로파일의 변화에 대응하여 완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건전한 메커니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적으로 이사회가 승인한 리스크 관리 정책과 지침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방법론 및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는 

리스크관리기능과 조직 운영을 고려한다.
•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가 기업의 전략, 운영, 프로젝트 등 모든 관련 수준에서 작동하도록    

보장한다. 조직의 리스크 선호도와 리스크 허용수준을 기술하고 정량화한다.
• 리스크 관리의 노출 수준을 결정, 관리 및 수용하는 리스크 오너십을 수립 운영한다.
• 기업의 주요 변화, 이벤트 및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취한다.
•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리스크 잠재적인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를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 

식별하고 평가한다. 
• 리스크에 대한 주요 통제 활동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위험 프로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 구현 및 성과를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인지, 결과를 보고하는 방법을 문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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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활동
 이사회는 조직이 외부 및 내부 법규를 준수하고 이에 기여하는 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장할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 CEO는 법규 준수의 격차(compliance gaps)를 식별하고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책임 영역을 모니터링하여 규정 준수를 보장할 
운영 책임이 있다. 규정 준수 불이행의 위험은 운영 위험이며, 이러한 유형의 위험에 대한 
작업은 조직 운영 위험의 일부로 조정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법규에 요구되는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한  준법기능( Compliance Function) 
수립 운영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주요 법규의 이해, 조직의 
활동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절차, 규정 미준수 위험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규정 준수를 방지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규정 준수 위반에 대한 통지와 사후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조직의 특성, 규모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내부의 자원과 필요시 외부전문조직 등의 지원을 받아 건전한 준법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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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만을 별도로 판매한 경우 회계처리

물품을 판매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사은품을 고객에게 증정하였는데, 고객이 물품은 반

품하고 사은품은 별도로 구매를 원하여 당사로 현금 이체 후 별도 구매하였습니다.

1. 당사에서 사은품 구매 시 비용 처리하였는데 입금금액에 대해 해당 건 원가 상계 처리 후, 차액

은 잡이익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2. 사은품을 별도 구매한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판매취소가 되었으나 판매시점에 제공된 사은품은 반환하지 않도 별도로 판매하였다면 귀사의 의

견대로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 매출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대손상각으로의 처리 문의

국내법인(중소기업)이 해외거래처로 물품을 공급하면서 2021년 9월 27일 수출신고하여 수출신

고필증을 발급받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2024년 현재 위 매출채권에 대

한 2024년 법인 결산 시, 대손상각을 검토코자 합니다.

"법인세 시행령에서 말하는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손처리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 문의드립니다."

물품의 수출채권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되는 경

우는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7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

능으로 확인된 채권

www.eAnSe.com 인터넷 Q&A

A

A

Q

Q

초
보
자
코
너

온라인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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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회계법인 eanse.com에서 바로 오늘 30분내 세무상담 진행중(안세안건연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

행ㆍ상공회의소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

사와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대외채권 추심 업무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을 말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

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

경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채무자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

관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

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기부 관련 문의

회사에서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따로 모금한 금

액을 외부 단체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 장부에 회계처리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회사 직원들이 모금한 금액으로 기부하는 경우 회사거래가 아니므로 회사는 별도의 회계처리 가 필요 

없습니다.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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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부담할 세액을 신고한 후에 그 신고내용에 과오가 발견되는 경우에 이

를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부담세액이 증가하는 정정신고를 수정신고라 하

고, 과세표준이나 부담할 세액이 감소되는 정정신고를 경정청구라 한다.

  따라서 이번 2024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신고서 제

출 후 과세표준의 변동사항이 발견되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즉,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했으나 신고서상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인 동시

에 가산세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만큼 발견 즉시 정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다.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

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 하게 된다. 따라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국기법 별

지 제16호 서식)에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기재하고, 수정부분에 관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

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여 수정 신고한다.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한 법인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세무사(공인회계사 포함)가 

수정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법인 46012－3278, 99. 8. 20).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도 적용되는데, 우선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로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가 적용되면 산출세액의 10%를,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면 산출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인세(법인세에 가산하며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를 납부하지 

경
리
인
코
너

눈에 맞는 절세미인 /  나의 시야를 더욱 넓히려면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세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수정신고 또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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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① 미납기간에 따라 하루 0.022%로 계산한 금액에 ② 미납

세액의 3%를 합한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게 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늦게 납부할수록 가산세가 늘어난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가

산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또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 50%, 6개월 초과후부터 1년내는 30%, 1년초과 1년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내에 수정신고시는 10%의 신고불성실(과소신고 및 초과환급)가산세가 

감면된다.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는 경정청구대상이 된다.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실제보다 과다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

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한다.

  경정청구의 절차는 경정청구 기한내에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

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월 이내에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법인)가 자진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경우라면 그 신고행위에 확정효력이 그대로 인정되어 국세불복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하고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절하거나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그 다음 단계

에서 국세불복을 진행할 수 있다자.

  일반적으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증액경정하여 추징하겠지만 과다

신고의 경우는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감액경정을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적극적

으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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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매일절세재무요점매일절세재무요점

月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율 

火화 일반·비과세 배당 비교

일반 배당 구분 비과세 배당

순이익* 배당재원 자본준비금**

없음 법적 근거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 총액

이 자본금 1.5배 초과시 가능

15.4% 부과 배당소득세
개인주주 : 비과세

법인주주 : 법인세 과세 이연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6.6~49.0% 부과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없음

* 영업 활동으로 얻은 이익
** 기존 주주들에게서 받은 자본 거래로 확보한 잉여금

법인 요건(모두 충족) 과세표준 개정 전 세율 개정 후 세율

① 지배주주 등 지부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혹은 임대수입·

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억원 이하 9%

19%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21%

3000억원 초과 24% 24%

*지방소득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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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수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 주요내용

木목	 정부 재정운용 혁신 방안

현행 정부추진

유산세 유산취득세

과세기준 변화 전체 유산 상속인별 취득 유산

인적공제 강화
일괄공제 / 기초 + 자녀공제 합계 중 

큰 금액 제공
일괄공제 폐지

자녀공제 확대 인당 5000만원 인당 5억원

배우자공제 확대
최소 5억원 공제, 법정상속분 이내 최

대 30억원

최소 10억원 공제, 법정상속분 이내 
실제 상속분 공제
(최대 30억원)

사실상 면세지점
10억원

(일괄 5억 + 배우자 5억)
20억원

(배우자 10억 + 자녀 2인 10억)

※2028년 시행 목표

재정지출 효과 제고

•수요자 맞춤형 지원
•부처 융합·협업 강화

지출 구조조정

•의무지출 소요 재점검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보조·출자·출연 정비

투자재원·방식 다각화

•민간자원·금융 활용
•조세지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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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기

큰 목표는 오히려 부담이 되어 미루게 만듭니다. '10분 책 읽기', '책상 정리하기'처럼 아주 작

고 쉽게 끝낼 수 있는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생기

고, 더 큰 일도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규칙적인 루틴 만들기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공부하거나 일하는 루틴을 만들면 나태함이 개입할 틈이 

줄어듭니다. 습관이 되면 행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어, 스스로를 채찍

질하지 않아도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환경을 정돈하기

산만한 환경은 나태함을 부추깁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하세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불필요한 물건을 시야에서 치우는 것만으로도 몰입도가 높아집니

다.

4. 자기 보상 시스템 활용하기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세요. 좋아하는 커피 한 잔, 간단한 산책 등 자

신을 격려하는 방식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일을 마친 뒤 주어지는 즐거움이 있다면, 시작이 한

결 쉬워집니다.

5. 스스로의 생각 점검하기

"나중에 해야지", "지금은 피곤하니까" 같은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합리적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대부분은 단순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생각을 바로잡고 행동으로 옮기면, 생각

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될 거예요.

나태함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조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실천으

로 삶의 흐름을 스스로 주도해 보세요.

직장인 Survival & Upgrade

나태함을 극복하는 5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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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일시지불
금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
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
되는 금액 상당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국조-3049, 2024.08.12

❙질    의

•질의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당 

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내국법인(이하  "양수인”)에

게 양도하는 ‘특허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해당 특허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어떠

한 제한이나 조건 및 의무 없이 양수인에게 양도하

는 조건으로 일시지불금(Lump Sum)과 추가지불

금(Additional Payment)을 받기로 계약

- 일시지불금 확정액과 추가지불금 한도액은 거래중

개인의 중재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

였음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을 양도하고 수취하는 대가 중 일시불(Lump Sum)로 

지급받는 금액이 「한ㆍ미 조세조약」 상 사용료 소득

에 해당하는지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

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

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금액 상당액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

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제
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당해 전환사채
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
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46, 2024.08.19

❙질    의

•전환사채 발행법인

- 발행법인은 20xx.xx.xx. 설립된 비상장 법인

- 자산총액 중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80% 이상

•전환사채 취득

- 20xx.xx.xx. 피상속인은 발행법인과 전환사채 

O0억원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전액 납

입 후 취득함

•전환사채 상속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전환청구기간에 

해당하나 조기상환 및 주식전환을 청구하지 않

고 전환사채로 상속

질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전

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제2항 제

2호 가목에서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주식전환에 따른 주식평가 변동분을 

반영한 주식가액인지 여부

최 신 판 례 예 규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 양도 후 
국내법인에게서 받는 일시금은 

국내원천사용료소득임

Marketing Tax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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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제58조의2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

정한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

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

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소유
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토지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
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
당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615, 2024.09.10

❙질    의

•질의인은  "동북선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AA구) 

24수용000”(이하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 ")과 관

련하여

- 소유한 토지 BB시 AA구 OO동 000-01 대지 

00㎡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00천원, 동일 소재

지 000-02, 000-03 지번의 대지를 ‘24.8.9 ~

‘26.7.14 기간동안 일시 사용함에 따른 보상금 0

천원(이하  "본건 보상금”)을 수령할 예정임

-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 받았으나, 본건 보상금

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안내받지 못함

질의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토지

사용료의 소득구분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지 아

니하고, 일정기간 토지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2호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
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4933, 2024.09.02

❙질    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계산 시 제1호의 ‘감자한 주식등의 평

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의 산정방법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

과-985, 2024.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2024.8.22.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계산 시 제1호의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의 산정방법

(1안)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 × 30%

(2안)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 × 수증자별 지분율 

× 30%

[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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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불피해지역 중소기업 7000곳에
3개월 직권 납부연장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대형 산불 피해 납세자들에 대

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하

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이다.

  해당 지역 납세자는 이미 고지받은 국세, 새로 신고할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기한은 최장 2년까지다.

  특별재난지역 내 7000여 개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납

부기한을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예정대로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하지만, 재해로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신청자에 한해 신고기한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가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 2개월 연장

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

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한다.

  체납 사업자의 경우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를 신

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최장 2년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 외에도 재난으로 다

친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납부연장과 압류?매

각 유예 신청을 받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내 세정지원대상자 가운데 법인세 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 4월 10일까지 지급한다.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에 한해 5월 2일까지 지급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세무조사 경우 원칙적으로 착수하지 

않되 이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

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 

검토한다.

'납세자 부담↓ 신고 정확성↑'...
과세가격 신고 간소화 정책 추친

  관세청이 과세가격 신고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

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세자료 제출 절차를 개선해 성실 

납세자는 일부 의무를 면제받고, 반복 제출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되, 신고

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지난 25일 서울세관에서 수입업체 등 업계 관

계자들에게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과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개선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향후 과세가

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성실 납세

자 및 소규모 수입업체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면제 ▲동일 

조건 거래 시 연 1회 자료 제출로 간소화 ▲납세자가 이해

하기 쉬운 방식으로 과세자료 항목을 구체화해 안내하는 

것이다.

  먼저, 지금까지는 모든 납세자가 수입신고 시 과세가

격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성실하

게 신고해온 기업이나 거래 규모가 작은 기업에 한해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에 대해 매 신고마다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 제도 역시 손질된다.

  앞으로는 1년에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방식으

로 바뀌어, 기업의 실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계약서 등 추

상적인 과세자료 요구 관행도 바뀐다. 과세자료를 분야별

로 구분하고, 예시를 포함해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기업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면

서도 신고의 정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

다”며,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은 사후심사 과정에서 우대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관세사회 강영덕 사무처장

은 “성실하게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한 기업과 그렇지 않

은 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만, 기

업과 관세사 등 신고인이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관세법인 PASSWIN의 김현철 대표는 “납세자와 신고 

대리인의 관계에서 과세가격 정보와 자료의 공유가 강화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으며, 

  윤영호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신속통관과 정확한 가

격신고와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

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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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Ⅰ

1 상속세 과세방식  

과세방식 분류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 ) □ 
ㅇ 유산세 사망자 피상속인 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 ( ) ( )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가 가능하므로 집행 용이   -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할 전체 세금이 결정   - 

ㅇ 유산취득세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 ( )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어 과세형평 개선   - 
상속인별 유산취득 현황 파악 과세정보 관리 등 행정부담 추가    - , 

유산세현행 유산취득세개정   ( )                                ( )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일괄공제 등() –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 

상속세 세액

상속인별 납부세액 상속인별 납부세액
  

각국 동향 상속세가 있는 국가 대부분 유산취득세 채택 ( ) OECD □ 
유산세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유산취득세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개국  * ( ) , , , / ( ) , , 20

ㅇ 는 유산취득세가 상속인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으므 OECD, IMF , 
로 형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기획재정부- , 2025. 3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상속인별 상속취득재산 상속인별 상속취득재산

상속인별 공제() – 상속인별 공제() –

상속인별 과표 상속인별 과표

세율(×) 세율(×) 

상속인별 세액 상속인별 세액

세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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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21.5.「 」 

중략“Inheritance tax may be more equitable than estate tax ( ) may encourage the …

division of estates and further reduce concentrations of wealth”

 * IMF, How to tax wealth, ’24.5.「 」 

“In terms of equity outcomes, an inheritance tax is preferable to an estate tax, because 

it is directly linked to the wealth inequality after the transfer”

2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 

쨖픻 쟇� 켳밃픿 쭻샯픷왗텣 뫷켳 혗뫛 숔
ㅇ 물려받은 유산 크기가 같다면 세금도 같은 것이 형평에 부합 
ㅇ 현 제도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 적용 과도한 누진과세    ( )→ 
예 자녀 인 가구 상속재산 억원 자녀 인 가구 상속재산 억원 각각 억원    * ) 1 10 vs 5 50 ( 10 )

각자 받은 유산은 동일 억원 해도 인 가구 각 자녀가 약 배 더 상속세 부담(10 ) 5 4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개편하여 세부담 형평 개선  ⇒

뺤켳햋쪿왗 뫰혗읷 헼풤폧 뫰혗핓 탟켬 먗켛 숕
ㅇ 각 상속인에게 부여된 공제는 각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  
ㅇ 현재는 전체 유산에서 상속인들이 받는 공제 합계를 일괄 차감 

특정 상속인의 공제를 다른 상속인들이 수혜 가능 공제효과 이전    ( )→ 
예 장애인 공제 효과를 다른 상속인도 함께 받아 장애인 지원 실효성 저하    * ) 

상속인별 받은 유산에서 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공제 실효성 개선  ⇒

캼쾈뫷 힘폧맿 뫷켳밫훻 핷�왗 뫷켳쪏퓿 잧 숖
ㅇ 자산 무상이전인 증여 와 상속 마지막 증여 은 동일 방식 과세가 합리적 ‘ ’ ‘ ( )’
ㅇ 증여세는 받는 자 수증자 가 받은 재산 년간 받은 재산 합산 에 과세 상속세는 주 ( ) (10 ) , 

는 자 피상속인 입장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에 제 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 ) 3
모두 합산하여 과세

상속인은 유산 외에 제 자가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도 부담    3 *→ 
창업자인 피상속인이 임직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시 합산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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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도 증여와 같이 취득자 기준으로 자기가 받은 재산 유산 사전증여재산 만 과세  , ( + )⇒
함으로써 세부담 합리화

참고 상속세 개편 설문조사 결과1【 】 
일반국민 명 및 전문가 명 대상 온라인대면 설문조사 실시  * (2.26~3.5) (10,000 ) (34 ) ․

일반국민조세전문가 중 상당수가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과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 ․
필요성에 동의

ㅇ 상속세 개편 일반국민은 전문가는 의 응답자가 상속세 제도의 개 ( ) 82.3%, 85.3%
편이 필요하다고 응답

ㅇ 유산취득세 전환 일반국민은 전문가는 의 응답자가  ( ) 71.5%, 79.4%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

참고 년간 상속세 세수 및 과세자 수 추이2 ’00~’23【 】 
국세수입 중 상속세수 비중은 배 증가5.1 ((‘00)0.48% (‘23)2.48%) □ →

ㅇ 과세자 인원은 배 만명 만명 과세자 비율은 배 14.4 ((‘00)0.14 (‘23)1.99 ), 10.4→
증가((‘00)0.66% (‘23)6.82%) →

<상속세 세수 단위 조원( : )>

구 분 ‘00 ‘10 ‘15 ‘20 ‘21 ‘22 ‘23

국  세(A) 92.9 177.7 217.9 285.5 344.1 395.9 344.1

상속세(B) 0.4 1.2 1.9 3.9 6.9 7.6 8.5

비중(B/A) 0.5% 0.7% 0.9% 1.4% 2.0% 1.9% 2.5%

<과세자 비율 단위 만명( : )>

구 분 ‘00 ‘10 ‘15 ‘20 ‘21 ‘22 ‘23

결정인원(A) 21.2 32.5 32.4 35.2 34.4 34.8 29.3

과세인원(B) 0.14 0.45 0.66 1.02 1.27 1.58 1.99

비율(B/A)
0.7
%

1.4%
2.0
% 

2.9
% 

3.7% 
4.5
%

6.8
%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 . Ⅱ

유산취득세 개편 추진 기본원칙

 ◎ �뫛켳픣 핳 심픻 픛캫�싘켳 헿뫷 쪿먗왗 캧헼 핓 심픿 쨏�픷왗 쪿솿 멻�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개편 숔
과세방식을 전체 유산 각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변경  ▶ → 
과세대상 국내 해외 재산 을 유산취득세 전환에 맞게 조정  ( - )▶ 
세액공제 부과방식 등 기본 체계는 현행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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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의 실효성 강화 , 숕
자녀 등 현행 일괄공제 수준 등을 고려한 기본공제 현실화  : ▶ 
배우자 받은 재산만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  : ▶ 
일률 적용되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는 인적공제로 흡수  ▶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물적공제 현행 혜택 유지 , 숖
현행 제도에서의 혜택을 그대로 받도록 설계  ▶ 

납세 편의 고려 숗
상속인들이 각자 신고하거나 공동으로 신고도 가능  ▶ 
신고기한 개월 이후 별도 상속재산 분할기한 개월 설정  (6 ) (9 ) ▶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행정 효율성 고려 수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에 대한 조세회피 대응 방안 마련  , ▶ 
과세관할 납세지 은 피상속인 주소지로 단일화 현행 유지  ( ) ( )▶ 

1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뫷켳쨤탘(1) 

현행 피상속인 사망자 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 ( )□ 

개정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 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 ) ( ) □ 

뺤켳핓줯(2) 

현행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수유자 간 연대납세 각자 받는 상속재산 한도( ) * ( )□ ․
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 등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    * 

개정 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상속인 간에는 조세채권 확보가 ( ) , □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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뫷켳샻캼(3) 

현행 피상속인 기준만으로 판단 ( ) □ 
ㅇ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 , 

만 과세

개정 피상속인 및 상속인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 ) □ 
ㅇ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모두 비거주자면 국 , 

내 소재 재산만 과세 증여세 체계와 동일→ 現
ㅇ 다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자로 국내 단기 거주 한 거주자인 경우 국내  , *

소재 재산만 과세 예외 허용(“ ”)
상속개시일 이전 년 동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년 이하     * 10 5‧

현 행 < > 개 정 < >

피상속인  

상속인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전세계 
상속재산

국내 소재 
상속재산

비거주자
전세계 
상속재산

국내 소재 
상속재산

⇒

 

피상속인  

상속인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전세계 
상속재산

전세계 
상속재산

비거주자*
전세계 
상속재산

국내 소재 
상속재산

단기 거주 외국인 포함   * 

  

캧헿힘폧햧캫(4) 

현행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사전증여재산 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 ) ( )□ 
과세 누진 과세 적용( )→ 

ㅇ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전 년 증여세 합산기간과 동일 까지 수유자 등은 년전 까 10 ( ) , 5 *
지 사전증여재산 합산

년으로 제한한 것은 합산으로 인한 상속인의 과도한 상속세부담 경감 취지    * 5

생전 제 자 증여 예 기부 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3 ( : )→ 
상속세 부담 

개정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시 합산( ) □ 
ㅇ 상속인수유자 동일 기간 년 합산 증여세 합산기간과 같아짐 (10 ) → ․
ㅇ 그 외 제 자는 상속세 과세 없음 기부과된 증여세로 종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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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상속인 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10
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10 *

수유자 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5

그 외 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5 불필요 증여세 부과로 종결( )

경과조치 법시행 전 이미 년이 경과한 수유자의 사전증여재산은 합산에서 제외  ( ) 5※ 

관련 해외제도  < >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 독일 년 프랑스 년 상속인수유자의 합산기간 동일 : (10 ), (15 ) / ▪ ․

사례 기업 창업주는 사망 전 임직원에게 억원 기부 자녀 인에 억원 상속A 25 , (1 ) 15◆ 【 】 

현 행 개 정

과세대상
억원40

상속재산 억원 사전증여재산 억원( 15 + 25 )
억원15

공제 억원 가정5 ( )

과세표준 억원 공제 억원 차감후35 ( : 5 ) 억원10

세율 세율 구간50% 세율 구간30% 

2 인적 공제제도 

현행과 달리 유산취득세는 인적공제 효과를 당사자가 직접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개별 ◇ 

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 재설계 

유산세 모든 공제액을 합산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므로 특정 상속인 대상     ( ) ▪
공제의 효과가 다른 상속인에게 영향

유산취득세 상속인별 각자의 상속취득재산에 각자의 공제액 차감    ( ) ▪
ㅇ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일률 차감하는 일괄공제기초공제를 인적공제로 흡수 ․
ㅇ 자녀공제 등을 현 일괄공제 수준을 고려하여 상향하고 추가공제미성년 장애인 연로자 실효 , ( , , ) 

성 강화

ㅇ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받은 재산만큼 공제받도록 제도 합리화 

ㅇ 현행 인적공제 최소금액을 고려하여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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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숔 햋뼻 심폋 샻 뫰혗 먗

현 행< >

  

일괄공제 or 기초공제 + 추가공제

억원5 억원2 다음의 합계액

ㅇ자녀 인당 천만원( ) 1 5

ㅇ미성년 세까지 연수 천만원( ) 19 x 1

ㅇ장애인 기대여명 천만원( ) x 1

ㅇ연로자 인당 천만원( ) 1 5

자녀공제 연로자공제 동시적용 불가  * -

개 정< >

기본공제 + 추가공제

상속인

ㅇ 직계존비속 억원( *) 5

억원인적공제 최저한까지 추  * 10 ( )

가 가능

ㅇ 그 외 억원( ) 2

다음의 합계액

ㅇ 미성년 세까지 연수 천만원( ) 19 x 1

ㅇ 장애인 기대여명 천만원( ) x 1

ㅇ 연로자 인당 천만원( ) 1 5

직계비속은 연로자공제 적용 불가   * 

수유자

ㅇ 직계존비속 천만원( ) 5

ㅇ 기타 친족 천만원( *) 1

촌 이내 혈족 및 촌 이내 인척  * 4 3

현행 자녀공제 대신 대부분 일괄공제 총 억원 적용( ) ( 5 ) □ 
ㅇ 기초자녀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나 자녀공제 인당 천만 (5 ) , (1 5‧

원 가 매우 적어 대부분 일괄공제 적용)
자녀 수가 명이든 명이든 공제액 동일     1 6 *→ 

일괄공제 억원 기초공제 억원 자녀공제 억원 인    * ‘ 5 ’ = ‘ 2 + 0.5 x 6 ’ 

ㅇ 또한 일괄공제 선택에 따라 미성년장애인연로자에 대한 추가 공제 적용도 매우 저 , ․ ․
조*
적용 비율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 공제 연로자 공제    * : ( ) 0.3%, ( ) 3.0%, ( ) 0.4% 

개정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 ) □ 
ㅇ 기본공제 상속인수유자별로 공제액 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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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의 친소관계 생계보장 필요 정도 등 고려    - ( ) 
상속인 직계존비속 예 자녀 억원 기타 상속인 예 형제 억원  ( ) ( : ) 5 , ( : ) 2▪
자녀인 상속인은 각자 현행 일괄공제 억원 만큼 받도록 상향    * (5 ) 

기타 상속인은 기초공제 억원 수준 (2 ) 

수유자 직계존비속 천만원 기타 친족 천만원  ( ) 5 , 1▪
증여공제 수준과 동일 직계존비속 천만원 촌이내 혈족 등 천만원    * ( 5 /4 1 )現

현행에서는 수유자에 대해 사실상 인적공제 배제    ※ 
ㅇ 추가공제 자녀공제 등 상속인별 공제 개편으로 제도 실효성 강화 ( ) 

사례 미성년자 자녀 인이 상속받는 경우2◆ 【 】 

현 행 개 정

자녀A 세14

일괄공제 억원5

기본공제 억원 추가공제 억원5 + 0.5 *
미성년자 공제 년 억원       * 5 x 0.1

자녀B 세9
기본공제 억원 추가공제 억원5 + 1 *

미성년자 공제 년 억원       * 10 x 0.1

합계 억원5 억원11.5

 숕쨫풫햋뫰혗 잧

현  행 개  정

기본 배우자 실제 상속분( ) 기본 배우자 실제 상속분( ) 

최저 억원 배우자 상속이 없어도 공제( ) 5 ( ) 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도 인정       10

최대 한도 법정상속분 억원( ) min( , 30 ) 최대 한도 법정상속분 억원( ) min( , 30 )

현행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억( ) 5□ 
원 전액 공제 

개정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 ) 10□ 
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만큼 배우자의 상속세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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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배우자 자녀 인 가구 상속재산 억원+ 3 , : 18 *◆ 【 】 

법정상속분 배우자 억원 자녀 인 각각 억원      * = 6 + 3 4

상황1｢ ｣ 실제 상속재산
공제액

현 행 개 정

배우자 억원9
배우자공제 억원6 *
억원 초과시 법정상속분 * 5

한도
일괄공제 억원5

배우자공제 억원9

자녀A 억원3 기본공제 억원3

자녀B 억원3 기본공제 억원3

자녀C 억원3 기본공제 억원3

합계 억원18 억원11 억원18

핳헼뫰혗 �헻 켟혐 숖
현행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 통상 전체 상속재산 억원 까지는 인적공제( ) , 10 *□ 
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일종의 면세점 기능→ 

억원 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 억원 일괄공제 억원    * 10 = 5 + 5

개정 현행 면세점 수준을 고려하여 인적공제 최저한을 억원 모든 상속인수유자의 ( ) 10 (□ ․
공제합계 기준 으로 설정)

ㅇ 인적공제 합계가 억원 미만인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 10
제 적용 

사례 배우자 자녀 인 가구 상속재산 억원+ 1 , : 10◆ 【 】 

실제 상속재산
공제액

현 행 개 정

배우자 억원3
배우자공제 억원5
일괄공제 억원5

배우자공제 억원3

자녀A 억원7
기본공제 억원 5 +

최저한 추가 공제 억원2 *

합계 억원10 억원10 억원10

인적공제 합계액 억원 배우자공제 억원 기본공제자녀 억원 억원   * 8 (= 3 + ( ) 5 ) < 10

미달액인 억원 억원 억원을 자녀 에게 추가 공제2 (=10 -8 )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2025·04·02 www.eAnSe.com 25

찿멫훷햋 심폋 샻 핳헼뫰혗 *숗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 

현행 기초공제 억원 만 허용( ) (2 )□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상속취득재산에 한정하여 제한적 납세의무를 지는 점 고려    ※ 

개정 인별 공제액 설정 현행 공제수준 피상속인과 친소관계 등 고려( ) ( , )□ 
ㅇ 상속인 배우자 억원 그 외 억원 ( ) 2 , 1
ㅇ 수유자 천만원         촌 이내 혈족 및 촌 이내 인척 한정 ( *) 1 * 4 3

3 물적 공제제도 

가업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의 특성가업 영농 금융 등에 기반한 공( , , )◇ 

제항목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는 현행 공제혜택 유지 → 

 숔 맻폀캼쾈뫰혗

현행 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 중견기업 상속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 ) 10 , □ ･
하는 금액 공제

ㅇ 공제한도는 가업상속공제 억원 300~600 *
경영기간 년 억원 년 억원 년 이상 억원    * : (10~20 ) 300 / (20~30 ) 400 / (30 ) 600

개정 현행과 같이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 적용( ) □ 
공동 승계시 가업재산 비율로 한도 안분하되 상속인간 협의한 한도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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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자녀 인 상속재산 억원가업재산 억원 가업외재산 억원2 , 1,200 ( 600 , 600 )◆ 【 】 

년이상 경영한 기업 총 한도 억원           30 : 600※ 

상황 자녀 가업재산 취득 가업승계 자녀 가업외재산 취득  < : A , B >

단위( : 

억원)

실제 상속재산 현 행 개 정

가업 가업외 계 공제한도 공제액 공제한도 공제액

자녀A 600 - 600
600 600

600 600
자녀B 600 600 - -
합 계 600 600 1,200 600 600 600 600

영농상속공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    ※ 

밫� 줷헼뫰혗 숕
현행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운영 중( ) , □ 

개정 현행과 같이 적용  상속인 인 이상 해당시 인별 안분( ) 2□ ※ 

4 납세절차 

현행 납세절차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속재산의 분할 관련 별도의 분할기한 설정, ◇ 

신고의무 각 상속인 및 수유자가 각자 신고하되 공동신고도 허용( ) □ 

과세관할 피상속인 기준 으로 과세관할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 유지( ) *□ 
피상속인의 주소지 거소지 가 국내 주소지 거소지 관할 세무서장    * ( ) : ( ) 

국외 주된 국내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신고기한 상속개시 후 개월 이내    현행과 동일( ) 6□ ※ 

분할기한 신고기한 후 개월내 분할 허용( ) 9□ 
현행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인 개월과 동일기간 적용    9※ 

ㅇ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것으 
로 하여 신고 후 재산분할 확정시 수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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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 
ㅇ 소송 등 특별한 사정없이 분할을 지연하여 분할기한을 도과한 경우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과세 이후 분할시 별도의 증여로 의제( )

상속재산 분할기한< >

개월+ 6 개월+ 9
부득이한 사유 시 개월 + 6 or

소송 등 종료일로부터 개월+ 6
▼ ▼ ▼ ▼빲빲빲빲빲 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 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 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 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

상속개시일 신고기한
원칙( )

상속재산 분할기한

예외 부득이한 사유( ) 

상속재산 분할기한으로 보는날

납부 분납 연부연납 물납 등 납부절차는 현행과 같이 운영( ) , , □ 

5 조세회피 대응 

유산취득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에 대한 , ◇ 

대응방안 마련

ㅇ 처분재산의 사용처 불분명시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현행 제도 등 유지 

위장분할 우회상속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자들 간 연대납세 적용    , ※ 

 숔 퓿햠쭿폋 샻 쭻뫷혗�밫맿 쫯퐿

현행 상속세의 경우 년 허위누락신고 등 부정행위 년( ) 10 , 15□ ․

개정 위장분할 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년 년 연장( ) * 10 15□ →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다르게 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거    * 

짓으로 신고한 경우

 숕 풫캼쾈 찿뭋뫷켳 옻 탛켟

우회상속 결과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추가 과세, *□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    * , 

에게 직접 상속한 경우와 비교하여 감소액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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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상속재산 억원 이상 기간 상속개시후 년내 증여 ( ) 30 / ( ) 5
현행 고액상속자 사후관리 기준 상속재산 억원 이상 상속후 년내 고려    ( 30 , 5 ) ※ 

 숖 폼잧쪐핳픿 풤 캼쾈폋 샻 뫷켳쨤탘 잧

현행 영리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시 그 법인의 주주인 상속인 상속인의 직계비속 ( ) , (□ 
포함 에게 상속세 과세 )

개정 특정법인 에 피상속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이 유증시 그 법인의 지배주주등이 ( ) * ( ) , □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지배주주등 지배주주 및 그 친족 의 직 간접 주식보유비율이 이상인 영리법인    * ( ) 30% ･

시행시기 및 향후 추진계획 . Ⅲ

시행시기 년 시행 년 법률안 국회 통과 전제( ) ‘28 (’25 )□ 

향후 추진계획( )□ 
ㅇ 년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안 국회 제출 (‘25 ) , 

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   - (3 ) ｢ ｣
월 공청회   - (4 ) 
월 법률안 제출   - (5 ) 

ㅇ 년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 (‘2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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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세본 ◉ ◉

1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캼쾈햧캫 심 풤펯핓 혐핓 캼힘쪐1. ( §2)

현  행 개 정 안

□ 상속재산
ㅇ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신 설< >

현행과 같음( )□ 

상속인수유자별 귀속재산을 지칭하는 용어 □ ‧
신설

ㅇ 상속취득재산 상속재산 중 상속으로 인해  ( ) 
상속인수유자 각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
산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상속취득재산에 관한 정의 신설<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캼쾈켳 뫷켳샻캼 밫훻 쪻몸 캼힘쪐 핓2. ( §3, §3 2)

현  행 개 정 안

□ 과세대상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기준( ) 

ㅇ 피상속인이 거주자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ㅇ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국내 소재 상속재산: 

상속인 수유자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종( ) * □ ‧
합 고려
단기 거주 외국인 상속개시일 이전 년    * ( 10
동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
년 이하인 경우 은 비거주자로 간주5 )

ㅇ 상속인수유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취득재산: 

ㅇ 상속인수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피상속인이 거주자 국내외 모든 상속취: 

득재산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국내 소재 상속취: 

득재산

개정이유 상속세 과세대상 기준 합리화<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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캼쾈켳 뺤쭻핓줯 캼힘쪐 핓3. ( §3 2)

현  행 개 정 안

상속세□ 납부의무
ㅇ 상속인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에 대*‧

한 상속세를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
준으로 안분한 금액 납부

    * 상속개시일 전 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10 (
는 년 이내 증여재산 포함5 ) 

연대납세의무□ 
ㅇ 동일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모든 상속인수유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
연대납세의무 부과

상속세 납부의무 조정□ 
ㅇ 상속인수유자는 각자가 취득한 상속취득재‧

산 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
상속개시일 전 년 이내 증여재산 포함    * 10

제한적 연대납세의무□ 
ㅇ 상속인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 ①

나 위장분할 한 경우*②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되는     * 
자가 다른 분할

  ※우회상속시 연대납세는 별도 규정 의(§27 2)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납부의무 조정<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맿훷캼쾈햧캫 뫷켳쨤탘 쪻몸 캼힘쪐4. ( §8, §9, §10)

현  행 개 정 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금 신탁 퇴직금, , 
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간주 상속재산에 (
합산 과세)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금 신탁 퇴직금, , 
은 그 보험금 등을 지급받은 각 상속인수유‧
자의 상속취득재산으로 간주 상속취득재산에 (
합산 과세)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간주상속재산 귀속 변경<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뫰핰쪐핳 쨊 뫰핰탛� 심 �폫햧캫 뫷켳맻퍜 쮃캫햀쨤쪐 홫혐 캼힘쪐5. ( §16, §17)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등 및 공익신탁을 통한 공익법인등 □ 
출연재산 상속세 면제

ㅇ 출연재산가액을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과세 
가액에 불산입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주체 변경□ 

ㅇ 출연재산가액을 다음 구분에 따른 자의 상 
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피상속인 출연 공익법인등   - ( ) 
상속인 출연 상속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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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초과출연 등의 경우 초과가액의 상속세 □ 
과세가액 산입 

ㅇ 초과보유가액을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주체 변경□ 
ㅇ 초과보유가액을 다음 구분에 따른 자의 상 

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피상속인 출연 공익법인등   - ( ) 
상속인 출연 상속인    - ( ) 

개정이유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방법 조정<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캼쾈햧캫맻퍜폋 맻캫삏 힘폧햧캫 쪏퓿 잧 캼힘쪐6. ( §13)

현  행 개 정 안

□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 가산

ㅇ 합산대상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년 이내   - ( ) 10
수유자 상속개시일 전 년 이내   - ( ) 5
기타 상속개시일 전 년 이내   - ( *) 5

    * 상속인 수유자가 아닌 자･

상속취득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 
의 범위 합리화

ㅇ 좌 동 ( )

상속개시일 전 년 이내- 10
기타 합산 대상에서 제외   - ( )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사전증여재산 합산대상 합리화<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 > 

후 년이 경과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을 해당 수유자의 상속취득5
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캧핳힘폧폋 삏 힘폧�줯 쪏퓿 잧 캼힘쪐7. ( §2, §14)

현  행 개 정 안

사인증여의 범위□ 

ㅇ 민법 에 따른 사인증여 §562
ㅇ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년 이내 상속 10

인에게 진 증여채무
ㅇ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년 이내 상속인 5

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사인증여에 포함하는 증여채무의 범위 합리□ 
화

ㅇ 좌 동 ( )

ㅇ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년 이내 10
진 증여채무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증여채무 합산기간 조정<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채무를 진 후 년이 < > 5

경과한 경우 그 증여채무는 종전규정에 따라 사인증여에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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뫰뫷밃 햠옻찿풤 �줯 뫰혗쨤쪐 홫혐 캼힘쪐8. ( §14)‧ ‧

현  행 개 정 안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
용채무 차감‧

□ 상속인수유자별 상속취득재산가액에서 차감‧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공과금 등 공제 방법 조정<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2 공제제도 개편 

햋뼻 심폋 샻 핳헼뫰혗 혗솿 먗 캼힘쪐1. ( §18, §20, §21)

현  행 개 정 안

기초일괄공제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 □ ‧
서 다음의 인적공제액 공제 

ㅇ 기초공제 억원( ) 2
ㅇ 일괄공제 억원 ( ) 5

요건 기초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액이    - ( ) 5
억원 미만*
단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적용 배제   * , 

추가공제 □ 
ㅇ 자녀 명당 천만원 ( ) 1 5
ㅇ 미성년 ( ) 세까지19 연수 × 천만원1
ㅇ 장애인 ( ) 기대여명 × 천만원1
ㅇ 연로자 ( ) 명당1 천만원5

□ 기본공제 상속인수유자의 개별 상속취득재( ) ‧
산에서 다음의 인적공제액 공제

ㅇ 상속인 배우자 제외 ( )
직계존비속 억원      - ( ) 5
기타 억원   - ( ) 2

ㅇ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 *
상속포기로 상속받는 후순위 상속인 포함    * 
직계존비속 등 천만원   - ( *) 5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등 포함    * 
기타 친족 천만원   - ( *) 1
촌 이내 혈족 및 촌 이내 인척    * 4 3

상속인수유자별 추가공제 적용□ ‧
ㅇ 기본공제로 통합 

ㅇ 좌 동( )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인적공제제도 개편<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2025·04·02 www.eAnSe.com 33

쨫풫햋 캼쾈뫰혗 잧 캼힘쪐2. ( §19)

현  행 개 정 안

공제방법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배우( ) □ 
자 실제 상속금액 공제

ㅇ 실제 상속금액 에서 사전증여재산 제외 공 ‘ ’ (
제 대상에서 배제)

공제한도 중 작은 금액( ) □ ①②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 사전증여재산 (① 
분 제외)

억원 30② 

최소공제액 배우자 상속액이 억원 미만인 ( ) 5□ 
경우 억원 공제 5

공제요건 분할기한 내 상속재산 분할( ) □ 
ㅇ 분할기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 ) 9

개월
신 설< >

배우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가 상□ 
속받은 금액 공제

ㅇ 상속받은 금액 에 사전증여재산 포함 공제  ‘ ’ (
대상에 포함)

한도 조정□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 ① 
사전증여재산분 포함( )
다만 의 금액이 억원 미만인 경우    - , 10 10①
억원 한도내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공제
좌 동 ( )② 

최소공제액 폐지□ 

미분할시 공제범위 명확화□ 
ㅇ 다만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 법정 , 

상속분 상당액 억원 이내 공제 (10 ) 
현행 분할기한 내 분할하지 않은 경우    ( ) ※ 
억원 공제 국세청 통칙5 ( )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배우자공제 합리화<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핳헼뫰혗 �헻 탛켟 캼힘쪐3. ( §20 )④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 대한 인적공제 최저한 신설□ 
ㅇ 적용요건 모든 상속인 및 수유자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억원에 미달한 경우 ( ) 10
ㅇ 적용대상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인 상속인 ( ) 
ㅇ 최저한 추가공제액 그 미달한 금액 ( ) 

개정이유 기존 공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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맻폀캼쾈뫰혗 헼풤쨤쪐 홫혐 캼힘쪐 핓4. ( §18 2)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 
ㅇ 대상 피상속인이 년 이상 계속 경영한  ( ) 10

중소기업 중견 기업의 상속･
ㅇ 공제방법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피상속인  ( ) 

기준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
ㅇ 공제한도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별  ( ) 

억원300~600

공제방법 등 변경□ 
ㅇ 좌 동 ( )

ㅇ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 
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ㅇ 현행과 같음 ( )
공동 가업상속의 경우 상속인별 가업상속    - 
재산가액 비율 상속인간 합의비율 가능 로 ( )
한도 안분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조정<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폼뾈캼쾈뫰혗 헼풤쨤쪐 홫혐 캼힘쪐 핓5. ( §18 3)

현  행 개 정 안

영농상속공제□ 
ㅇ 대상 상속개시일 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 ( ) 8

접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의 농지 초지 산･ ･
림지 등

ㅇ 공제방법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피상속인  ( ) 
기준 과세가액에서 공제

ㅇ 공제한도 억원 ( ) 30

공제방법 등 변경□ 
ㅇ 좌 동 ( )

ㅇ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영농을 상속받는 상속 
인의 과세가액에서 공제

ㅇ 현행과 같음 ( )
공동 영농상속의 경우 상속인별 영농상속    - 
재산가액 비율 상속인간 합의비율 가능 로 ( )
한도 안분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적용방법 조정<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밃픰햧캫캼쾈뫰혗 헼풤쨤쪐 홫혐 캼힘쪐6. ( §22)

현  행 개 정 안

금융재산상속공제□ 
ㅇ 공제방법 순금융재산가액 을 피상속인 기 ( ) *

준 과세가액에서 공제
금융재산 금융부채    * – 

ㅇ 공제금액 다음 금액  ( ) 
순금융재산 천만원    - 2≤
순금융재산가액 : 

공제방법 등 변경□ 
ㅇ 공제방법 순금융재산가액을 상속인별 과 ( ) 

세가액에서 공제 

ㅇ 현행 공제금액 및 한도를 상속인별 순금
융재산 합계액 기준으로 적용 후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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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융재산 천만원   - >2
순금융재산가액 와      : ×20%
천만원 중 큰 금액2

ㅇ 공제한도 억원 ( ) 2

별 순금융재산 비율 로 안분   *
분할기한내 상속재산 미분할시    * 
법정상속비율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방법 조정<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쇔멫훷�캼쾈뫰혗 뫰혗쨤쪐 홫혐 캼힘쪐 핓7. ( §23 2)

현  행 개 정 안

동거주택상속공제□ 
ㅇ 공제방법 상속재산에서 공제 ( ) 

ㅇ 공제금액 주택가액 ( ) 
ㅇ 공제한도 억원 ( ) 6

공제방법 등 조정□ 
ㅇ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공제

ㅇ 현행 공제금액과 한도를 해당 상속인의 
주택지분비율만큼 적용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 조정<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햧쾋탟뫰혗 뫰혗쨤쪐 홫혐 캼힘쪐8. ( §23)

현  행 개 정 안

재해손실공제□ 
ㅇ 공제방법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 

공제방법 조정□ 
ㅇ 상속인수유자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재해손실공제 공제방법 조정<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혗헼 뺤켳핓줯햋폋 샻 뫰혗 홫혐 캼힘쪐9. ( §19, §20)

현  행 개 정 안

제한적 납세의무 만 있는 경우 공제 적용 제*□ 
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 
상속재산에 한해 납세의무

ㅇ 적용 기초공제 억원 ( ) (2 )

제한적 납세의무 만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와 기본공제만 적용

피상속인상속인 모두 비거주자 또는 단기     * ‧
거주 외국인인 경우 국내 소재 상속취득
재산에 한해 납세의무

 ㅇ 배우자공제 및 기본공제
   배우자 억원- ( ) 2
  - 배우자 외 상속인 억원( ) 1
  수유자 천만원-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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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 배제 그 외 모든 공제 ( ) 
촌 이내 혈족 및 촌 이내 인척    * 4 3

ㅇ 좌 동 ( )

개정이유 제한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공제 조정<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캼쾈뫰혗 헼풤 쨫혗 캼힘쪐10. ( §24)

현  행 개 정 안

상속공제 적용한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 * ) □ 
다음을 차감한 가액

적용대상 모든 상속공제    * ( ) 
ㅇ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가액
ㅇ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 상속 

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ㅇ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 

액 증여재산공제분 차감*( )
    * 상속세 과세가액 억원 초과 시에만 적용5

상속공제 적용배제 방식으로 규정□ 

ㅇ 수유자 및 상속 포기로 인해 상속받은 
후순위 상속인은  인적공제만 적용

ㅇ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 적용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라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규정<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3 세액공제 

힘폧켳퍜뫰혗 쨤탘 홫혐 캼힘쪐1. ( §28)

현  행 개 정 안

□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
여세액은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세 산출세액‧
에서 공제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증여세액공제 방식 조정<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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푳뭨뺤쭻켳퍜뫰혗 쨤탘 홫혐 캼힘쪐2. ( §29)

현  행 개 정 안

□ 외국납부세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ㅇ 요건( ) 
   - 피상속인이 무제한 납세의무자 인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 과세방식을 상속인수유자 기준으로 변경함에 ‧
따라 세액공제 방식 조정

ㅇ 세액공제 대상자 조정 
   - 상속인수유자가 무제한 납세의무자 인 경 *‧

우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수유자가 거주자인 ‧

경우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요건 조정<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샣밫 햧캼쾈폋 샻 켳퍜뫰혗 뫰혗쨤쪐 홫혐 캼힘쪐3. ( §30)

현  행 개 정 안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상속개시 후 년 이내 재상속 ( ) 10

시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 
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포함    * 

ㅇ 공제방법( )
재상속시 피상속인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 
공제

공제방법적용범위 변경 등□ ‧
ㅇ 좌 동 ( )

ㅇ 공제방법 보완
   - 해당 재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정<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을 단기 재상속 받은 경우는 각 상속인< > 

이 재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해당 재상속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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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세절차 

캼쾈켳 뫷켳뫻 쫯퐿 캼힘쪐1. ( §6)

현  행 개 정 안

□다음 세무서장등 이 상속세 과세*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ㅇ 피상속인의 주소지 거소지가 국내인 경우  : ･

주소지 거소지 관할 세무서장등･
ㅇ 피상속인의 주소지 거소지가 국외인 경우  : ･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등
상속재산이 복수의 관할구역에 소재시 주   - 
된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등* 
과세관할별로 계산한 상속재산가액의 합    * 
계액이 가장 큰 곳

추 가< >

□ 과세관할 규정 보완

 

ㅇ 좌 동 ( )

주된 재산 소재지 판단시    - 
국내 소재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명확화 

개정이유 납세편의 및 조세행정 효율을 고려한 과세관할 합리화<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캼쾈켳 탛뫛쨤쪐 홫혐 캼힘쪐2. ( §67)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 신고기한
ㅇ 원칙( ) 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 말일부터 

개월 6
ㅇ 예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 ) 

소를 둔 경우 개월 9

□ 상속세 신고방법
ㅇ 상속인수유자 모두 신고의무 있으나 그 중 , ‧

인이 신고하면 나머지는 신고의무 면제1 *
법령해석 서면 상속증여  * ( -2015- -0779)

신 설< >

현행과 같음( )□ 

ㅇ 좌 동 ( )

□ 납세자별 신고하되 공동신고 허용, 
ㅇ 상속인수유자 각자 신고하되, ‧ 상속인수유‧

자가 인 이상인 경우 공동신고도 가능 2

□ 상속세 신고의무 승계 명확화
ㅇ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인수유자 사망시 ‧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신고함을 명확화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상속세 신고방법 합리화<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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짳쭿 캼쾈햧캫폋 샻 탛뫛 뫷켳쨤쪐 믗혐 캼힘쪐3. ( §67, §76, §7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 상속재산 분할기한 설정
ㅇ 원칙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개월 ( ) 9
ㅇ 예외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분할기한 ( ) * ① 개월 또는 소송심판청구 종료일 + 6 + ② ‧

개월6
   * ① 상속인 미확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한 경우
    ②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기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미분할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 
ㅇ 신고기한까지 미분할시 미분할 상속재산을 상속인수유자별 법정상속분유증분에  ( ) ‧ ‧

따라 신고
ㅇ 분할기한 내 분할시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분할 ( ) 

기한까지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의무 부여 및 경정청구 허용‧
ㅇ 분할기한 내 미분할시 상속인수유자가 법정상속분유증분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 ) ‧ ‧

간주

□ 미분할 상속재산에 대한 결정경정‧
ㅇ 신고기한까지 미분할시 미분할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유증분에 따라 결정 허용    ( ) ‧
ㅇ 분할기한 내 분할시 상속재산 분할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변동된 경우 과세관청이  ( ) 

결정경정‧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라 미분할 상속재산에 대한 별도의 분할기한 설정 등 < > 

신고과세방법 규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캼쾈햧캫 쭿폋 샻 힘폧켳 뫷켳 쫯퐿 캼힘쪐4. ( §4)

현  행 개 정 안

다음의 경우 당초보다 상속분이 증가한 상속□ 
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당초보다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이 증여* 
ㅇ 상속재산의 등기등에 의하여 상속인별 상속 

분이 확정된 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
우

추 가< >

증여세 과세 사유 추가□ 

ㅇ 좌 동 ( )

ㅇ 미분할 상속재산을 상속재산분할기한 까지 *
분할하지 않아 상속분이 확정 된 후 그 미** , 
분할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원칙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개    * ( ) 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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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분할기한   ( ) 또는 소송심판청구 ‧
종료일부터 개월6
법정상속분 상속인 또는 유증분 수유자   ** ( ) ( )
으로 확정

개정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관련 증여세 과세 보완<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몸혐 심핓 �뭧 옻 �맻 캼힘쪐5. ( §79)

현  행 개 정 안

경정사유 발생일부터 개월 이내에 상속세 6□ 
경정청구 허용

ㅇ 청구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 ①
한 자 또는 결정경정 받은 자② ‧

ㅇ 청구사유( )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 - 

변동
  상속개시 후 년내 수용 등으로 상속재산가- 1

액이 크게 하락
추 가< >

경정청구 특례 사유 추가□ 

ㅇ 좌 동 ( )

  

상속재산분할기한 까지 미분할상속재산을 분- *
할한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이 변동된 경우

   * 원칙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개월( ) 9
예외     ( ) 분할기한 또는 소송심판청구 종료‧

일부터 개월6

개정이유 상속재산 분할기한 신설에 따른 경정청구 특례사유 추가<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5 조세회피 대응 

�혐캼쾈햧캫폋 샻 캼쾈켳 뫷켳쨤쪐 홫혐 캼힘쪐1. ( §15)

현  행 개 정 안

□ 피상속인이 생전 재산처분 채무부담 시 해당 ･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경우 상
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

ㅇ 과세방법 추정상속재산 가액을 피상속인( ) 
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별 과세가액에 산□ 
입하여 상속세 과세

ㅇ 과세방법 다음에 따라 상속인 수유자별 ( ) ･
과세가액에 산입

   - 재산의 처분인출 금융회사 등 채무 중 용, ․
도가 불분명한 금액 법정상속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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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   
   - 사적채무 로서 상속인에게 *

변제의무가 없는 경우 
해당채무를 상속취득재산 에서 차감한      : 
상속인 등에 산입

금융회사 등 외의 자에 대해 부담한 채무    * 

개정이유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조정<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혐쪐핳핓 ힻ쨫훷훷심폋 샻 뫷켳쨤탘 먗 캼힘쪐 핓 핓2. ( §3 2, §10 2)

현  행 개 정 안

□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시 주주인 상속
인 직계비속에게 상속세 납부의무 부과･

ㅇ 납세의무자 영리법인의 주주 출자자( ) ･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영리법인이 수유자일 것   - 

   - 해당 법인의 주주가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일 것

ㅇ 과세방법 영리법인이 받는 상속재산에 대 ( ) 
한 상속인 직계비속의 지분상당액 과세* ･

영리법인이 받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 [
세 – 영리법인이 받는 상속재산( ×10%)]×

     상속인 직계비속의 지분율･

□ 유증받는 특정법인의 이익을 지배주주 친족･
의 상속취득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

ㅇ 납세의무자 지배주주 친족( ) *･
촌 이내의 혈족 및 촌 이내의 인척 배    * 4 3 , 

우자 사실혼 포함 등( )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 특정법인 에 피상속인이 유증*
지배주주등의 직 간접 주식보유 비율이     * ･

이상인 법인30% 
   - 피상속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ㅇ 과세방법 특정법인의 이익 중 지배주주등  ( ) 
각자의 지분율 만큼 을 상속취득재산( × )➊ ➋
으로 보아 과세

  - ➊ 특정법인의 이익
법인이 유증받은 재산가액       : 
법인세 상당액 제외( )

지배주주등 각자의 지분율  - ➋
납세자별 과세한도 지배주주등이 법인에   ( ) ※ 
유증된 재산을 직접 상속받을 경우의 상속
세액 법인세 상당액 제외( )

개정이유 법인을 활용한 상속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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풫캼쾈폋 샻 찿뭋뫷켳 옻 탛켟 캼힘쪐 핓3. ( §27 2, §7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 제 자를 통한 우회상속에 대해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하여 상속세 추3
가 과세
ㅇ 적용요건 

   - 가액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억원 이상( ) 30
   - 대상 상속개시후 년내 증여( ) 5
   - 세액비교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 유증 증여 상속개시일 이전 년 이내( ) ( 5 ) ㆍ ㆍ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 우회상속인 에게 증여한 경우( ) ,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 우회상속인 에게 직접 상속한 경우와 비교하여 세액이 감소한 ( )
경우

감소액만큼 과세( )⇒
ㅇ 납세의무 우회상속인의 추가 과세되는 상속세에 대해 특수관계인은 연대납세 ( ) 

개정이유 우회상속을 통한 조세회피 추가 과세제도 신설<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

퓿햠쭿폋 샻 쭻뫷혗�밫맿 쫯퐿 뭨밫옴 핓1. ( §12 2)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ㅇ 원칙 년 ( ) 10
ㅇ 예외 년( ) 15

  부정행위-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 , ‧ ‧ ‧ ‧
은폐

  무신고- 
 - 상속세 거짓누락신고‧
   거짓누락신고 사유 시행령 의( §12 2 )※ ②‧

▪가공채무를 빼고 신고
 ▪상속인수증자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

신고 누락
   ▪금융자산 신고 누락

추 가< >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 추가
ㅇ 좌 동 ( )
ㅇ 예외 사유 추가 

좌 동- ( )

  

거짓누락신고 사유 추가    ※ ‧

좌 동 ( )▪ 

▪위장분할로 사실상 귀속자 및 명의자가 
실제 분할과 다르게 신고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위장분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보완<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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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짳쭿 캼쾈햧캫 쨊 풫캼쾈 뫻옣 줯탛뫛 뫷쾇탛뫛 뺤쭻ힻ폫맻캫켳 졯혗 캧픛 �‧ ‧
맻 뭨밫쪐 핓 핓 핓( §47 2, §47 3, §47 4)

현  행 개 정 안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사유□ ‧ ‧
추 가< >

추 가< >

□면제 사유 추가
ㅇ 미분할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분할기한 내 

기한 후 신고 납부 등을 하는 경우 분할로 ·
증가된 세액

기한 후 신고시 당초 법정상속분에 해당    ※ 
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 등 
적용

ㅇ 우회상속의 사유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개   - 9
월 이내 기한 후 신고 납부 등으로 증가된 ·
세액
우회상속인의 우회상속 상속세 무신    ※ 外
고 등은 가산세 적용

개정이유 납세편의 및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월 일 금3 21 ( ) 월 일 월3 24 ( ) 월 일 화3 25 ( ) 월 일 수3 26 ( ) 월 일 목3 27 ( )

미  달  러 (USD) 1459.20 1466.90 1466.90 1469.60 1465.30

일  본  엔 (JPY) 981.14 980.65 973.36 980.09 974.37

영  국  파  운  드 (GBP) 1891.93 1894.21 1895.31 1901.88 1886.21

캐  나  다  달  러 (CAD) 1018.60 1023.05 1024.59 1029.46 1024.15

홍  콩  달  러 (HKD) 187.74 188.71 188.69 189.01 188.45

위  안  화 (CNH) 201.70 202.41 202.04 202.24 201.49

유  로  화 (EUR) 1584.33 1587.33 1584.62 1585.33 1573.15

호  주  달  러 (AUD) 919.66 920.92 921.87 926.29 920.21

싱  가  폴  달  러 (SGD) 1093.12 1097.90 1095.85 1099.63 1092.33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329.69 331.80 330.83 331.29 3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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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청장 강민수 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 ) ( · , 
군 울산 울주군 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 매각 유예 세무조사 , ) , · ,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 ) , , ☐ 
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2 ,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합니다2 .

 ○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개 지역에 소재한 여 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 4 7,000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월 일에서 월 일로 3 31 6 30 3
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

 ○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재해로 3.31. . ,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 
다.

 ○ 또한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대하여 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25.1 ,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개월 연장하며 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2 , ’24
기한은 직권으로 개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개월 연장할 계획입니다3 ( 2 ) .

☐ 압류 및 매각 유예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 )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2 .

☐ 지원대상 확대 년 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 ) ’25 2 , 
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최대 
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 매각 유예가 가능합니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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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통한 신청방법※ 

기한 연장[ ] ①증명 ·등록 ·신청→②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③신고 납부 기한연장 신·

청 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④ 

압류 매각유예[ · ] ①증명 ·등록 ·신청→②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 ) ④ 

☐ 환급금 조기지급( )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일 이내 월30 10 (4 일 에 10 )
신속히 지급하고,

 ○ 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25.1 , 
법정 지급기한보다 일 앞당겨 월 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8 5 2 .

☐ 세무검증 유예( ) 년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25 ,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하고,

 ○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국세청 청장 강민수 은 자연재해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 ) , 
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국세징수법 제 조 및 시행령 제 조 ( 13 11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6

는 사망하여 상중 인 경우( )喪中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 에 따른 한국은행 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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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      . 「 」ㆍ
 ○ 금융회사등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 ㆍ

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세무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세무법인을 2 3 (「 」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 20 2 1
회계사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 ) , ( ), 戰禍
자의 장부 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 를 도난당한 경우 ( )

참고2 신고기한 연장 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조 ( 2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 ), ○ 戰禍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6

망하여 상중 인 경우( )喪中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 )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 ) 

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
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세무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같은 법 제2 3 ( 16「 」 

조의 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 조의 에 따른 공인회4 ) 20 2
계사 공인회계사법 제 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가 화재 전화 그 ( 24 ) , , 「 」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참고3 압류매각의 유예 사유 국세징수법 제 조 제 항 · ( 105 1 )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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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특별재난 피해자 지원 법령 개정 사항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의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25.02.28. 12 77 外
난피해 사업자에게 최대 년까지 세정지원 제공2

 ■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 국징령 ( §12 §77 )② ②ㆍ
개정전 개정후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압류 매각 , ·□ 
유예

ㅇ 대상 세목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 ) , ,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ㅇ 지원 대상 ( ) 
   ➊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 법인 사업자ㆍ
압류 매각 유예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한정  * ·

추 가< >

□지원 대상자 추가

ㅇ 좌 동 ( )

 ➋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 에 따「 」
른 사업자

 ➌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소득세법 에 따른 사업자가 「 」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 
국세기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상속인   * 24 1

 

참고5 신고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신청 방법·

홈택스 접속 -① 증명 등록 신청 선택‘ · · ’ 
②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선택‘ · ’ 
③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 선택‘ ’ 

참고6 압류매각의 유예 체납처분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① 증명 등록 신청 선택‘ · · ’ 
②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선택‘ ·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선택‘ ’ 
④ 압류매각의 유예 체납처분유예 신청 조회 후 인터넷신청 선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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뫻켳�◉ 
관세청은 이번 의성 등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 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입 ·□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일 수 밝혔다26 ( ) .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 , □ ➊ ➋
원칙적 유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검증 보류 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 (FTA) · , ➌ ➌
용으로 한다.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년까지 연장하거 ( ) 1➊
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 , 
한다.
공장 창고 전소 등으로 손상  - ,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 지정(
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
관세법 조 수입신고 수리 이전 손상 변질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 100 : ·

관세법 조 수입신고 수리 이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손상 변질된 경우 관세 환급106 : ·④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  - 
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수출용 원재료 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 ‘ ’ , 
지급한다.
관세조사 유예 대형산불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 ( ) ➋
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  - 
기 ․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검증 지원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 (FTA) ) ➌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한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해서는 상대 당국에   -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
특별통관 지원 대형산불 피해 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 및  ( ) ( ) ➍
특별재난지역 지원물품 장비 구호물자 등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 ) .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  - 
기 ․선박 등 적재 기간 을 연장한다* .
원칙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일 이내 연장 년 범위 내 연장 승인   * [ ] ‘30 ’ [ ] ‘1 ’ →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 ‘ *’ 
부과를 면제한다.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 30 ,

과세가격의 분의 범위 내 최대 만원까지 부과하는 금액100 2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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